
토지구획정리사업과 환매권의 관계

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다음 도시계획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

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토지수용법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수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

수 없다 할 것인바,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의 대하여 교통가각광장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상 

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환지예정지변경절차를 통한 환지처분으로 토지소유자가 새로운 환지를 취

득하고 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시의 토지취득은 위 법 소정의 구

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한 것인 이상,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는 

토지소유자가 취득한 새로운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후 교통가각광장설치 도

시계획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의 준용에 의하여 시가 취득한 

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. (대법원 1993.03.26. 선고 92다16904 판결)


